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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윤원섭,박상종
 

 

 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 자재 양중에 사용되는 슬링벨트는 마모

가 진행중으로 양중시 위험 하오니 폐기 조치 바

람.

※  건설안전 기본지침 Ⅱ.낙하재해예방 안전시

설 및 작업기준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서 사용중인 굴삭기는 근로자 협착 및

충돌재해 예방을 위하여 장비실명제 및  훅해지

장치를 설치 하여 안전성 확보 요망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2(굴삭기)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작업구간에 비치된 이동식 소화기는 정기적(매

월1회이상)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기 바람

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9 소방시설 설치및관

리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서 사용중인 유류 계통은 화재 위험이

있으니 위험물 저장소로 이동하여 관리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Ⅶ.화재/폭발/질식 재해예

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

○ 사면 안전(방재시설부)

- 기존 콘크리트 깨기 구간 우기시또는 사면 구

배가 확보 되지 않아 SLIDING파괴 우려되어 붕

괴위험이 있으니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사면보

호 조치 바라며,굴착면 직상부 에 근로자나 중차

량 등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

하기 바람.

○ 전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3-2구간 지하 3층 구조물 내 바닥에 채수된 물

이 결빙되어 근로자 통행 시 전도 재해가 우려되

니 제빙을 실시하고, 상습적으로 결빙이 우려되

는 구간에는 제빙할 수 있는 제설제 등을 비치하

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(전도의

방지)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5-5구간 자재 운반을 위하여 철거한 안전난간

은 재설치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추락재해가 우

려되니 재설치하기 바라며, 자재 운반 등으로 철

거된 안전시설은 작업이 완료된 즉시 복구하기

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43조(개구

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6-3구간 개구부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한

추락방호 덮개는 그 설치 상태가 미비하여 일부

개구부가 개방된 부분이 있고 견고하게 고정되

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보완하기 바

라며,

 - 개구부 덮개 앞 접근금지 시설(띠)은 느슨하게

설치되어 있어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 근로

자가 인지하기 쉽고,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

완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43조(개구

부 등의 방호 조치)

○ 기계기구 안전(방재시설부)

- 6-1구간 작업장에 있는 핸드그라인더는 회전

부에 덮개가 미설치되어 있어 회전날 파손시 비

래 재해가 우려되고, 작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

원이 연결되어 있어 오작동에 의한 안전사고가

우려되니 그라인더 보호덮개를 설치하고, 재발

방지를 위하여 관련 근로자 재발방지 교육을 실

시하기 바람.

 - 핸드그라인더 사용을 위하여 설치한 가설전선

은 접지 점검결과 미접지로 측정되니 접지상태

를 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02조(전

기 기계기구의 접지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1(1. 기계 등의 안전시

설 및 작업기준)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5-1구간 환기구 벽체 및 슬래브 거푸집 작업을

위하여 설치한 가설비계는 작업발판이 밀실하게

설치되어 있지 않고 작업발판 위에 강관, 발판 자

재 등이 놓여 있어 근로자 전도 및 추락 재해가

우려되니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 등 보완하

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(추락

의 방지)


